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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시화지구(2공구) 매립지등 관리․처분 계획 공고

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시화지구 2공구 매립지등에 대한 관리․처분계획이

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승인되어「농어촌정비법 시행령」 제12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

같이 공고합니다.

1. 관리․처분 대상면적
(단위 : ㎡)

지 구 공 구 준공면적
(A)

관리∙처분계획면적
(일시사용) (B)

제외면적
(A-B)

행정구역
(토지소재지)

시화 2공구 7,584,996.4 4,782,923.6 2,802,072.8 화성시 송산면, 서신면

※ 제외면적은 잡종지 및 임야, 농업기반시설부지(도로, 용수로, 배수로 등) 등 임.

2. 관리․처분 방법 : 일시사용(1년)

3. 관리․처분 계획별 구획 및 면적

○「매립지등 관리∙처분에 관한 규정」제25조에 따라 매립지등 간척지 관리∙처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거나,

해당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임대자(농지은행부문관리자)가 결정

4. 관리․처분 대상자 결정방법 등

○「농어촌정비법 시행령」제13조 및 「매립지등 관리∙처분에 관한 규정」제12조 같은 규정 별표 2에 

따라 결정

※ 관련규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은 ‘23년 매립지등 관리․처분계획 공고일

(2023.03.09) 이전에 설립된 법인에 한함.

5. 관리․처분 일정

○ 매립지등 관리∙처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(‘23.02.27~03.16), 일시사용 신청공고(’23.03.18~03.24),

일시사용 신청 접수 및 선정(’23.3.20~3.24), 계약체결(‘23.3.27~3.31)

※ 상기 일정은 업무추진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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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기타사항

○ 매립지등 관리∙처분계획에 대한 필지, 면적, 도면은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(시설관리부)에서

열람 가능합니다.

○ 일시사용관련 세부사항(규모, 자격기준, 신청방법 등)은 「매립지등 관리∙처분에 관한 규정」제25조에 

따른 매립지등 관리∙처분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, 일시사용 신청관련 사항은 별도 공고 

계획입니다.

○ 이 공고문에 특별히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「농어촌정비법」,「매립지등의 관리․처분에 관한 규

정」, 「매립지등의 관리․처분에 관한 지침」에 의합니다.

○ 추가 정보사항은 우리공사 화안사업단 (031-412-1436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위와 같이 공고함.

2023년  3월  9일

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장


